
1.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84,652,824 11,539,585

일반회계 350,214,198 10,506,426

특별회계 34,438,626 1,033,159

기타특별회계 34,438,626 1,033,15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230,008 66,900

수질개선특별회계 12,450,216 373,50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96,294 17,889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3,830,000 114,900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36,584 22,09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433,273 102,998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130,336 3,91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85,713 38,571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5,050,162 151,505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106,000 3,180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4,110,000 123,300

원외탕전원특별회계 480,040 14,401

제  2 조 2017년도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3,785,083천원이며, 재해․재난 예비비 700,000천원을 포함한다.

제  4 조 201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1,539,585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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